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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2016년 7월)에 따라 재외국민 대상의 주민

등록제도가 개편됨

❍ 국외출생자, 국내 주소지가 부존재하는 국외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거권, 교육권,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재외국민의 행정서비스 수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관련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됨

–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호 대상인 재외국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가?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안되는 경우, 제공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의 범위와 개정 수준은 무엇인가?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 상충되는 

부분 및 주소지의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개선 사항은 무엇이며,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가?

□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외국민 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제도의 주요 이슈 검토와 함께 

문제점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현행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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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① 일반현황 및 쟁점 분석, ② 재외

국민 주민등록제도 관련 법제도 분석, ③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서비스 수혜 

문제점 분석, ④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도출, 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개정 방안 도출로 구성됨

❍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며, 정책제언의 도출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진행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현황

❍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에 명시되어 있음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의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고 있음

❍ 그 외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외국민을 정의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13자리의 체계를 

사용하며 개인별 1개의 번호가 부여되는 유일성, 기 사용된 번호의 재사용이 

불가한 전속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짐

❍ 현재 주민등록제도는 정부에서 주민등록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민 개개인별로 

부여하는 의무적, 강제적 성격이 강한 필수 등록제도임

–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가정책 

집행시 수여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국내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2015년 

2월 주민등록법 제10조의2항에 신설하였으며, 15년 2월 이후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이 

가능하며, 15년 2월 이전 국외이주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경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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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입국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신규

등록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부여하고 있음

□ 주민등록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일단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되, 일반 주민등록이 아닌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변경되어 

관리됨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약 247만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약 34.9% 수준임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제도 개선과 재외국민 유형 분류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을 통해 정의할 수 있으며,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주민등록 대상 재외국민의 경우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되, 일반 주민등록이 아닌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분류되어 관리됨

❍ (2015.1.22. 이전 이주자)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재외국민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주민등록)

❍ 2015년 1월 22일 이전 국외로 이주(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후 영주귀국 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영주귀국 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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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 이후 이주자) 2015년 1월 22일 이후 주민등록 이력이 없이 국외로 

이주(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후 영주귀국 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 (해외출생자)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예. 국외출생자)도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재외국민

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주민등록)

❍ 해외 이주의 목적 없이 해외에 체류하게 된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도 국내에 입국하여 주소나 거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상

에서 제외됨

□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이용과 주민등록번호의 연계성

❍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온라인 신원확인 불가로 인해 국내 

온라인 서비스 및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됨

– 온라인 신원 확인, 공동인증서 발급(재외공관 대면 방문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된다는 점 등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주요 행정서비스의 인증 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의 발급이 필요한 상황임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발급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다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가 된 경우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국내입국이 없었던 해외체류 재외국민이나 해외

출생자 등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의 필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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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서비스 수혜 및 쟁점

❍ (의료서비스 관련) 주민등록번호 발급 제한의 문제와 법적 규제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의 제한, 건강보험 적용의 불균형, 가입요건의 복잡성, 체납에 

따른 연계적 불이익, 관리공백과 혜택의 불일치 문제 발생

❍ (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서비스 접근 및 이용서비스의 다양성 한계, 긴급지원비 

등 적용 기준의 제한,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조치의 미흡,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과 검색의 한계 등의 쟁점이 도출됨

❍ (선거권 관련) 재외국민 선거권의 실효성, 투표방식의 한계, 선거권 부여 대상의 

적정성, 지방선거의 선거권, 선거 교육 및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및 입법 방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의료, 복지, 온라인 행정서비스, 선거와 

관련한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유형을 2015년 1월 22일 이전 또는 이후 이주자, 해외출생자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이력의 유무를 고려함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주민등록말소 이주자)의 경우 입국 전 재등록, 

본인 외 위임자를 통한 재등록 과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

관리소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확인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주민등록 비전산 이주자)의 경우 입국하여 신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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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1월 22일 이후 이주자(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의 경우 입국하여 신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외출생자(국내 미입국 해외출생자)는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

번호 부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

주소’를 활용하거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부모의 최종 국내 주소지를 활용하여 

부여가 가능함

❍ 재외동포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재외국민용 별도 고유식별번호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별도의 고유식별번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13자리 번호체계 중 앞자리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생년월일 표시

∙ 뒷자리는 7자리체계로 맨 첫 자리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5~8번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용 번호체계 설정 방안 마련 필요

∙ 이 경우 관련 법제도 개정 소요가 없으며, 기존 체계 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개정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외국민등록사무처리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법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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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같이 주민등록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외

국민의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발급방법, 

발급주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정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사무

위임에 대한 논의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재외국민등록법에서 등록대상,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등록

번호 개정사항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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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 주민등록제도 특징 

❍ 주민등록제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편성과 개인 식별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이경은·유자영, 

2024)

❍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의 완료에 따라 발급되며, 특정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식별 기능을 수행함

– 한국에서는 신생아 출생 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의 등록이 완료되면서 해당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

– 이에 따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

tification Number)로서 유일성(부여 대상자 간 중복되지 않음), 종신성

(개인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음), 전속성(한 번호가 개인에게만 부여됨) 등의 

특성을 지님(송희준 외, 2007)

❍ 주민등록번호는 전술한 보편성 및 개인 식별 기능의 강점이 있으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대체 

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인증 요구가 일반적임

– 각종 신청서 서식에는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하고 있음

서 론01



∙ 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또한 온라인 회원가입 과정에서는 실명 확인과 중복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대체 수단이 일반적으로 

활용됨

–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체 수단은 휴대전화 또는 전화, 아이핀(I-PIN), 

SNS 로그인, 전자서명 등이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요구하는 인증 방식의 차이가 나타남

–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 및 민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개인 인증 방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

인터넷진흥원, 2023)

｜표 1-1｜ 공공·민간 부문 온라인 서비스 인증 방식 현황(2022년)

구분 공공(%) 민간(%) 주민등록번호 기반 여부

휴대전화 인증 85.7 73.7 Y

전화 인증 - 22.2 Y

민간 I-PIN 50.8 - Y

전자서명 18.9 - Y

주민등록인증 - 20.4 Y

소셜로그인 인증 - 8.3 Y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23) 수정 인용

–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체 수단의 형태 및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의미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와 관련한 문제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2016년 7월)에 따라 재외국민 대상 주민

등록증 발급 체계가 개편되었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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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출생자, 국내 주소지가 부존재하는 국외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거권, 교육권,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등의 제한

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함

❍ 사회보장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국외 이주 시 자격을 상실하며, 공공부조는 

60일 초과 또는 90일 이상 외국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90일 이상 외국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됨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해당 사회보장 지원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서비스에 제한이 있음

❍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제도가 도입됨

–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가지는 반면, 재외국민 선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관리의 안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

되었음

2. 연구의 필요성 

□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

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동일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함(리경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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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대상에는 외국인, 한국 국적 외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등이 포함됨

❍ 재외국민에 대한 이해는 법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의 유형에는 ① 재외국민 영주권자, ② 해외 출생자, 

③ 일반 체류자(90일 이상) ④ 유학생이 포함됨

– 주민등록법상의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영주권자를 의미하며,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한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은 국내 국민과 동일하게 인식함

❍ 재외국민 중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6조 제3호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귀국 후’ 재등록 또는 최초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 입국 및 

거주를 주민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해외출생자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특정되지 않으며(남자의 경우 3000000, 여자의 경우 4000000로 

부여됨),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음

–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 국적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때에 그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이 경우에도 출생자의 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해외 체류 중인 해외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 국내 방문 시 여권은 

단수여권(1년의 유효기간 내에 1회(왕복)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여권)이 발급

되며, 주민등록 후 새 복수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 해외에서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며, 출생신고는 대법원

장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인 반면, 주민등록은 시·군·구의 자치사무로 국가

기관에 위임이 가능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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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관련 주요 쟁점

❍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호 대상인 재외국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가?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제공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의 

범위와 개정 수준은 무엇인가?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 상충되는 

부분 및 주소지의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개선 사항은 무엇이며,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가?

□ 재외국민 선거제도 및 법률 검토

❍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공관투표 중심의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투표비용은 높지만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재외국민선거의 의미와 제도 운영의 

적절성이 약화되고 있음

❍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 요구와 법률적 검토

–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불인정의 이슈 등(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존재하였음(권순현, 2020)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의 침해 및 보통선거원칙에 위반

된다고 결정(2004헌마644)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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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이 부여되었음

– 입법의 사각지대 존재로 지속적인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논쟁이 발생됨

□ 재외국민 복지 및 의료 서비스 검토

❍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는 재외국민 당사자의 미신고, 미등록의 

사유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또는 말소되어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은 국내 체류 6개월이 되어야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서비스에 

제한이 있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필요성

❍ 해외에서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는 가능한 반면,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출생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는 부여받을 수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됨

–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가족관계등록법｣제4조의2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

관계등록 사무소를 두고,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 중임

❍ 국가 간 인구이동의 지속 증가 추세인 점 등을 고려,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외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관련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2023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재일동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는 정식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정부24이용, 금융계좌 개설, 65세 이상 공공

요금 감면 등 대국민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출생자도 주민등록

번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요청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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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현행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서비스 수혜 등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복지·의료 등 타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점 분석

⦁선거권 관련 문제점 분석

– 둘째,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주민등록번호 부여, 미부여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해외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결정방안 검토 

– 셋째,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입법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가?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 개념과의 상충 문제 해소 방안

⦁자치사무인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가능성 검토 

⦁주민등록법령 개정안 마련



∙ 10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외국민 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제도의 주요 이슈 검토와 함께 

문제점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현행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향후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① 일반현황 및 쟁점 분석, ② 재외

국민 주민등록제도 관련 법제도 분석, ③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서비스 수혜 

문제점 분석, ④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도출, 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개정 방안 도출로 구성됨

□ 연구의 방법

❍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며, 정책제언의 도출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진행함

□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각 장별 내용을 포괄하는 연구의 체계를 [그림 1-1]과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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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체계도

순서 연구내용 방법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흐름도

문헌연구

▼

제2장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 재외국민 정의
 재외국민 현황, 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현황 파악
 재외국민 관련 주요 이슈 검토

문헌연구
통계자료

▼

제3장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서비스
 수혜, 대체 수단

현황 분석

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관련된 복지·의료 
서비스 이용, 선거권 행사 검토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인터뷰

▼

제4장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정
책 및 입법 방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도출
 해당 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한 입법 및 개정 

방안
 자치사무인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가능성 검토
 주민등록법령 개정안 마련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인터뷰

▼

제5장 결론 및 제언
 분석결과 종합
 연구 분석 결과 종합 및 결론 도출

분석결과 종합

□ 분석대상범위 및 분석틀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재외국민

이며, 관련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행정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재외국민 관련 행정서비스 중 선거, 복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주민등록번호의 적용 범위 및 주민등록지 등에 대해

서 논의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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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행정안전부 

주민과 담당자 및 재외동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 쟁점(선거권, 복지 및 의료 등)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함

– 문헌연구, 자문회의, 인터뷰 관련 사전 고려사항 검토 및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면담을 실시함

❍ 전술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함



제2장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제1절 재외국민의 법률상 정의 및 범위

제2절 주민등록제도 의의와 재외국민 

등록 제도

제3절 재외국민 현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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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에 명시되어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23년 제정됨

–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됨

– ｢재외동포기본법｣ 및 ｢재외동포법｣ 상의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를 의미함

–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정의함

｜표 2-1｜ 재외동포기본법 목적 및 정의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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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의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고 있음

｜표 2-3｜ 주민등록법에서의 재외국민 정의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

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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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외국민을 정의하고 있음

｜표 2-4｜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의 재외국민 정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정의)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표 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재외국민 정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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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민등록제도 의의와 재외국민 등록 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이해와 필요성

□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거주 관계 

등 명확한 인구동태의 파악을 기반으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특징 및 기능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13자리의 체계를 

사용하며 개인별 1개의 번호가 부여되는 유일성, 기 사용된 번호의 재사용이 

불가한 전속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짐

❍ 각자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 및 발급받기에 개인 식별이 가능하여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음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 인적 사항의 

통합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범법자 등의 색출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타인과 구별하여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기능과 행정, 

금융 등의 서비스에서 본인 여부 확인, 증명 등의 인증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국민 개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 지역 등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열쇠)로의 연결기능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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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부여 방식의 경우 성별, 시도, 읍면동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 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10월 이후 성별을 제외한 6자리의 경우 임의 번호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 

❍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68년 12자리로 시작된 이후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음(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2조)

｜그림 2-1｜ 주민등록번호 구성체계

출처: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2021)

□ 주민등록제도의 필요성

❍ 현재 주민등록제도는 정부에서 주민등록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민 개개인별로 

부여하는 의무적, 강제적 성격이 강한 필수 등록제도임

–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가정책 

집행시 수여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민등록제도는 고용, 보건, 복지 분야 등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에서 정책 집행의 기본 틀로 작용하는 국민의 기본 정보를 생성하는 제도임(이화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행정연구원, 2016; 김연수·강민아, 20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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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는 병역·조세·금융·복지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통식별

번호로 사용되면서 국가 발전 및 개인 편의 증진에 기여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개인) 공공·민간분야 제공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됨

– (행정·공공) 복지, 연말정산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과 연계됨

– (민간) 금융, 통신,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이체, 

포인트 적립, 보험료 산정 등 개인별 서비스 제공과 연계됨

❍ 주민등록번호는 거주관계를 통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내 

거소지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급 및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선거권, 복지제도 이용, 의료제도 이용 등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이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병역, 조세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본인 확인 수단임과 동시에 정부 서비스 이용과 대상 

판별을 위한 수단임

– 세금,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기초적인 확인 수단으로 작용됨

□ 주민등록제도 연혁을 통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 검토

❍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전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법을 통한 등록을 하였으며, 

1962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음

–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인구동태 파악 및 주민의 편익증진 등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됨

– 시군구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여, 사무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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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류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비교

구분
기류제도

주민등록제도
조선기류령 기류법

법적
근거

 1942. 9.26. 制令 제32호 
제정 
 1942. 9.26. 기류수속규칙 

조선총독부령 제235호 제정
 1942.10.15. 시행
  * 이때부터 호적제도와 

기류제도 병존

 1962.1.15. 법률 제967호
제정 시행

  * 기류: 실제주소지와 
기류지가 다름

 1962.5.10. 법률 제1067호 
제정 
 1962.6.20. 시행일(기류법 폐지)
  ※ 신분증명서: 시·도민증
 1968.5.29. 법률 제2016호 1차 

개정, 1968.8.30. 시행 
 1968.9.30. 내무부령 제32호 

제정 
 1968.10.20. 주민등록표 작성일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목적
 일제의 전시인력동원자원 

확보수단
 시·군에 거주하는 상시 

인구의 증감동태 파악
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 주민 인구동태를 명확히 파악 
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적정한 처리

등록
대상자

 9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본적지외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 외국인도 신고대상
 이중등록 가능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좌동) 
 외국인도 신고대상 
 이중등록가능(주소지 이외 

기류지를 따로 인정)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 외국인, 해외이주자 제외 
 이중등록 불가(주민 거주와 일치)

관장
기관

 府尹(경성부에 있어서는
區長) 또는 읍·면장

 시·군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

공부

 기류부  기류부
 ※ 공부보관
  - 기류부: 1년
  - 주거표: 10년

 동적부: 
1955.4.18.~1962.6.24.
 구 주민등록표: 

1962.6.20.~1968.9.19.
 구 주민등록표: 

1968.9.20.~1979.6.30.
 현 주민등록표: 

1979.7.1.~
  ※ 본적지의 주거표 

1968.8.29.~1981.9.30. 
(폐지)

출처: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2021)

❍ 주민등록법은 2021년까지 총 32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변화가 있었음

– 1차 개정: 병역사항 및 특수기술사항을 거주지에 등록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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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개정: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되며, 발급을 의무화하였음

– 3차 개정: 민방위 편성 및 전시인력동원 대상자와 연령대를 일치시키는 등 

병역과 관련하여 인력 파악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함

– 4차 개정: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병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음

– 9차 개정: 주민등록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및 벌칙을 강화함

– 22차 개정: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재외국민 입국

신고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함

– 26차 개정: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내에 

주소를 둘 곳이 없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해졌으며, 변경시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변경 신청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및 행정사무와 관련된 주요한 정보 등이 담겨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회적 문제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의 요구 증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제도이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적 

위해,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청구를 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생명 및 신체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의 피해, 성폭력 피해, 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피해,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임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자동 변경 처리되며,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서비스, 세금 납부, 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등의 행정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변경시 행정기관이 자동으로 변경을 

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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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2015년 2월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신설하였음

– 2015년 2월 이후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이 가능함

– 2015년 2월 이전 국외이주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3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신규등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

❍ 주민등록법의 지속적인 개정은 행정 편의성 증진, 선거권 보장 등에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관련한 한계가 존재함

– 2015년 2월 이전 국외이주자 중 주민등록 유지를 위한 의무의 미준수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재외국민의 권리 제한

으로 귀결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항 변경 등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등록 및 관련 정보 갱신의 어려움이 존재함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내 행정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식별 등의 행정적 절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함

｜표 2-7｜ 주민등록법 연혁

일자 공포번호 연혁

1962. 5. 10.
(1962.6.20.시행)

법률 제1067호

 기류법에 대체하여 주민등록법 제정
  - 시·도민증 제도 
  - 이중등록 가능
  - 업무관장: 시·읍·면장(감독권: 내무부장관·시장·군수)

1968. 5. 29.
(1차 개정) 

(1968.8.30.시행)
법률 제2016호

 주민개개인에 주민등록번호 부여(12자리) 
 30일 이상 거주자 시·읍·면에 등록 
 관외거주자는 그가 속하는 거주지에 등록 
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사항을 거주지에 등록 
 호적신고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 
 직권등록, 이의신청, 재심청구제도 마련 
 본적지에 주거표 작성비치 
 주민등록에 관한 본적지 통보제 마련 
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함(이중등록 불가) 
 18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시·도민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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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공포번호 연혁

1970. 1. 1.
(2차 개정) 

(1970.2.1.시행)
법률 제2150호

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 필요시 경찰관이 증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간첩색출, 범인체포 등 직무수행 목적

1975. 7. 25.
(3차 개정) 

(1975.8.25.시행)
법률 제2777호

 증발급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발급받을 의무부여 
(민방위편성 및 전시인력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함)
 주민등록증경신(1차)
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현행13자리)
 신고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기한 내 미신고자 500원 → 10,000원
  - 최고·공고 후 미신고자 1,000원 → 20,000원
 시장 군수가 직접 과태료 부과(종전에는 법원의 결정을 얻은 

후에 부과)
 주민등록증을 채무 담보 등으로 제공 금지
 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규정 마련

1977. 12. 31.
(4차 개정) 

(1978.9.1.시행)
법률 제3041호

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근거 신설 
 - 병역, 예비군, 민방위 등 개인 신상사항 통합기록 
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신고는 공법상의 신고로 인정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인감증명법 등)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함

1980. 12. 31.
(5차 개정) 

(1981.1.31.시행)
법률 제3330호

 복귀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기한도 14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 
 신거주지 변경의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최후로 변경된 

신거주지 읍·면장에게 이송토록 함
 주소의 중복,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퇴거신고일 익일로

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신설 및 증 분실 시 7일 이내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대상 확대 (행정기관 →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포함) 
 벌칙적용대상 확대(증 발급 통지 후 60일 이내에 미신청자, 

증분실신고 후 80일 이내에 증 재발급 미신청자) 
 신고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강화 
  - 기한 내 미신고자 1만원 → 2만원 
  - 최고 공고 후 미신고자 2만원 → 4만원

1988. 12. 31.
(6차 개정) 

(1989.1.31.시행)
법률 제4041호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주민등록증 미제시자 벌칙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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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14.
(7차 개정) 

(1991.3.1.시행)
법률 제4314호

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근거 마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 원칙: 본인, 세대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 예외: 정당한 이해관계자,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시 사전승인제도 규정 
 신거주지변경 신고제도 개편
  - 주민편의를 위해 최종전입주소지에 신고

1993. 12. 27.
(8차 개정) 

(1994.7.1.시행)
법률 제4608호

 거주지이동 시 전출신고를 폐지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함 
(전출신고, 복귀신고, 신거주지변경신고 폐지) 
 주민등록지를 공법상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전입신고일로

부터 신거주지에 등록된 것으로 인정 
 일시로 해외 출국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국내보관 삭제

1997. 12. 17.
(9차 개정) 

(1998.12.1.시행
법률 제5459호

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경신발급 및 주민카드발급센터 설치 
 주민카드 상시소지 의무 삭제 
 분실신고기간 및 신고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 주민등록신고(신청)의무위반 과태료 현실화 및 벌칙 강화 
 주민카드 최초의 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과태료 금액 조정
  -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 50만원
  - 기한 내 미신고자 2만원 → 5만원
  - 최고 공고 후 미신고자 4원 → 10만원 
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 불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1999. 5. 24.
(10차 개정) 

(1999.7.1.시행)
법률 제5987호

 주민등록 신고 사항 중 병역의무자의 병역신고 항목 삭제 
 주민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 마련 
 경신 발급되는 새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 

등록증’으로 환원 
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1999. 9. 7.
(11차 개정) 

(2000.10.1.시행)
법률 제602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제14조의2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함

2001.1.26.
(12차 개정) 

(2001.4.27.시행)
법률 제6385호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자료를 보유·관리하

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수 있도록 함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영리를 위하여 행사하거나 

제공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 받은 자, 수집한 
주민등록자료를 그 보유·관리목적 외의 이용 또는 활용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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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2.
(13차 개정) 

(2004.3.22.시행)
법률 제7201호

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명칭변경과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 근거 마련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처리 근거 마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 근거 

마련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 마련

2006. 3. 24.
(14차 개정) 

(2006.9.25.시행)
법률 제7900호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위임제도 도입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 규정의 정비 
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자·제공범위·제공절차 규정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

2007. 5. 11.
(15차 개정) 

(2007.5.11.시행)
법률 제8422호

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체계정리

2007. 5. 17.
(16차 개정) 

(2008.1.1.시행)
법률 제8435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호적관련 
용어 정비

2008. 2. 29.
(17차 개정) 

(2008.2.29.시행)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함

2008. 12. 26.
(18차 개정) 

(2008.12.26.시행)
법률 제9210호  법 위반에 대한 대표자와 종업원의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

2009. 4. 1.
(19차 개정) 

(2009.10.2.시행)
법률 제9574호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 주민등록표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삭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

2011. 5. 30.
(20차 개정) 

(2011.8.31.시행)

법률
제10733호

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2013. 3.23
(21차 개정) 

(2013.3.23.시행)

법률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행정안전

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각각 개정 함

2014. 1.21
(22차 개정) 

(2015.1.22.시행)

법률
제12279호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재외국민 입국신고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신고 간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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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20
(23차 개정) 

(2014.5.20.시행)

법률
제12600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변경

2014. 11.19.
(24차 개정) 

(2014.11.19.시행)

법률
제12844호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2016. 5.29.
(25차 개정) 

(2017.5.30.시행)

법률
제14191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 

 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 

시설 추가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가능 

 규제의 재검토(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등 매 2년마다)

2016. 12. 2.
(26차 개정) 

(2017.12.3.시행)

법률
제14286호

 해외체류자에 주소관리 방법 근거 마련

  - 국내에 주소를 둘 곳이 없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신고 가능 

 벌금액 상향 조정(1천만원 → 3천만원)

2019.12.3.
(27차 개정) 

(2020.12.4.시행)

법률
제16662호

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도입

  -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적

으로 실시 

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 사실조사 등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록사항 

말소

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공요청

  - 관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장에게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요청

2020. 2. 4.
(28차 개정) 

(2020.8.5.시행)

법률
제16930호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함

2020. 6. 9.
(29차 개정) 

(2020.12.10.시행)

법률
제17354호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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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2021)

2. 재외국민 등록 제도

□ 재외국민등록제도(재외동포청)와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등록 또는 신고 제도로는 재외

국민등록제도와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가 있음

❍ 재외국민 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임

– 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

권자는 등록 대상이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이 아님

❍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의 대표적인 본인확인 

및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일자 공포번호 연혁

2020. 6. 9.
(30차 개정) 

(2020.12.10.시행)

법률
제17385호

 전입사실 통보 제도 도입
  - 전입신고 시 새로운 거주지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

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
  -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 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19.7.1.)

2021. 7. 20.
(31차 개정) 

(2021.1.21.시행)

법률
제18304호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는 근거 삭제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 허용
  -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021.1. 11.
(32차 개정) 

(2022.7.12., 
2023.1.12. 시행)

법률
제18746호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

세대 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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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제도에서의 등록

❍ 등록 대상

– ｢재외국민등록법｣상의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국에 입국 후 30일 이내에 재외공관에 체류사항을 등록하는 제도임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및 제3조)

❍ 등록 사항

– 재외국민등록사항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성별 및 생년원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자에 한함), 병역관계

(남성에 한함),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및 전화번호, 

직업정보 등이 존재함(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 귀국신고

–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를 ‘귀국신고’라 함)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

❍ 등록말소

–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지역

으로부터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국내 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재외국민

등록법 제9조의3)

□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에서의 등록

❍ 등록 대상

– ｢주민등록법｣상의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의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상의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경우 이를 등록

하도록 함(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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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현지 이주하였으나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신고를하지 않았거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현지이주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아 말소되지 않고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 요청 시 재외국민 주민

등록이 가능함 

–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외

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함

❍ 등록 사항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사항으로는 동 법 제10조에 따른 일반 항목(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입 전 주소 또는 전입지 

및 해당 연월일 등) 외에도 ‘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

자격의 종류’가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2)

❍ 신고의무자

– 재외국민의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이나, 재외국민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함(주민등록법 제11조

제2항) 

❍ 거주자 주민등록(정정신고)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의 거주자 주민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 등록말소

–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등록이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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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재외국민등록제도 및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 비교

구분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

등록
대상 범위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했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해외
이주법｣상의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등록 목적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
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킴

등록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없는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
등록자에 한함), 병역관계(남성에 한함),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및 전화번호, 직업정보 등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입 전 주소 또는 전입지 
및 해당 연월일 등 일반 주민등록사항 및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등록 말소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지역으로부터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내 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사망한 경우

출처: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쟁점 및 사례분석(이경은·유자영, 2024)

□ 주민등록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일단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되, 일반 주민등록이 아닌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변경되어 

관리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함

–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나,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하고 있음(반대의 경우에는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국외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 32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재외국민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예. 국외출생자)도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재외국민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주민등록)

❍ 2015년 1월 22일 이전 국외로 이주(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후 영주귀국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2015년 1월 22일 이후 주민등록이력이 없이 국외로 이주(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후 영주귀국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 해외이주의 목적 없이 해외에 체류하게 된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1)도 국내에 입국하여 주소나 거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상

에서 제외됨

– 예를 들어, 일시적인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이 불가함

1) 이러한 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상의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재외국민등록법｣ 등 타법의 재외국민에는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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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외국민 현황

□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 2023년 기준 재외동포는 약 708만명으로, 2019년 673만명 대비 약 3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약 247만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약 34.9% 수준임

❍ 재외국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일반체류자로 2023년 기준 약 129만명이며, 

영주권자 약 102만명, 외국 체류 유학생 약 15만명으로 나타남

｜표 2-9｜ 거주자격별 해외동포 현황(명)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외국국적(시민권자) 3,949,205 4,401,816 4,712,126 4,767,377 4,806,473 4,813,622 4,613,541 

재
외
국
민

영주권자 1,148,471 726,650 1,080,559 1,049,209 1,031,782 1,018,045 1,023,011 

일반체류자 1,308,251 1,191,758 1,115,353 1,357,260 1,362,175 1,322,133 1,293,842 

유학생 327,165 296,757 276,834 260,323 293,157 171,343 151,116 

총계 6,733,092 6,616,981 7,184,872 7,434,169 7,493,587 7,325,143 7,081,510 

출처: 재외국인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쟁점 및 사례분석(이경은·유자영, 2024)

□ 해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현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제 46조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부 또는 모, 동거 친족, 분만의사, 조산사, 검사 또는 지자체 장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써 신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됨

❍ 2023년 기준 1만 2천 6백여 건이 신고되었으며, 2008년 5,242건 대비 약 

240% 가량이 급증한 수치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 이전의 경우 

출생신고가 상당수 누락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이경은·유자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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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말 기준(재외동포청 제공) 8,095명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해외

(공관) 출생신고가 예상됨

｜그림 2-2｜ 해외출생자 출생신고 현황(건)

출처: 재외국인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쟁점 및 사례분석(이경은·유자영, 2024)

❍ 2024년 8월말 기준 재외국민의 연령대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3]와 같음 

– 50-59세의 비중이 약 22.2%로 가장 높았으며, 40-49세(17.5%), 60-69세

(16.3%), 30-39세(12.6%), 20-29세(10.0%), 70-79세(8.2%)의 순으로 

나타남

– 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은 약 5.9%로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60세부터 90세 이상의 비중은 약 31.9%로 노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재외국민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3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의 약 84.1%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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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재외국민 2024년 연령대별 비중 현황(%)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2024년도 한국 체류가 없었던 재외국민의 국가별 현황은 아래의 [표 2-10]과 

같음

– 총 121개 국가의 1,054,836명이 국내 체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50,298명, 미국이 219,5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75,670명), 중국(43,127명), 호주(36,693명)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수의 한국 미체류 재외국민 거주국인 아프가니스탄(6명)을 포함

하여, 국내 체류가 없었던 재외국민 100명 이하의 거주국은 총 21개 국가

이며 이 중 다수가 아프리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체류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1,000명 이상 거주 국가는 총 32개국, 

10,000명 이상인 거주 국가는 9개 국가로 각각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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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24년 한국 체류가 없었던 재외국민의 국가별 현황

구분 국가  인원(명) 구분 국가  인원(명) 

1 일본 450,298 62 가나 443 

2 미국 219,597 63 콜롬비아 428 

3 캐나다 75,670 64 네팔 420 

4 중국 43,127 65 파키스탄 403 

5 호주 36,693 66 그리스 362 

6 뉴질랜드 32,159 67 핀란드 361 

7 베트남 28,355 68 세네갈 349 

8 독일 24,057 69 코스타리카 348 

9 태국 12,584 70 쿠웨이트 347 

10 영국 9,097 71 알제리 340 

11 인도네시아 8,850 72 요르단 333 

12 브라질 8,153 73 탄자니아 291 

13 아르헨티나 7,547 74 에티오피아 285 

14 싱가포르 6,786 75 코트디부아르 272 

15 말레이시아 6,378 76 모로코 267 

16 필리핀 6,182 77 포르투갈 258 

17 아랍에미리트연합 5,180 78 오만 251 

18 프랑스 4,513 79 우간다 248 

19 홍콩 4,419 80 볼리비아 241 

20 러시아 3,576 81 루마니아 231 

21 인도 3,433 82 엘살바도르 225 

22 스페인 3,249 83 불가리아 224 

23 멕시코 3,221 84 파푸아뉴기니 190 

24 캄보디아 2,731 85 아제르바이잔 177 

25 네덜란드 2,475 86 크로아티아 176 

26 대만 2,436 87 우크라이나 171 

27 이탈리아 2,399 88 짐바브웨 164 

28 파라과이 2,087 89 나이지리아 163 

29 페루 1,766 90 이란 159 

30 폴란드 1,625 91 니카라과 157 

31 스위스 1,489 92 브루나이 156 

32 남아프리카공화국 1,474 93 바레인 133 

33 사우디아라비아 1,394 94 세르비아 131 

34 오스트리아 1,342 95 레바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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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공관(재외동포청) 인원임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국민 중 한국 체류가 없었던 인원의 연령대별 현황은 아래의 [그림 2-4]과 

같음

– 50-59세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49세 18%, 

60-69세 17%로 나타남

구분 국가  인원(명) 구분 국가  인원(명) 

35 칠레 1,160 96 베네수엘라 116 

36 우즈베키스탄 1,156 97 튀니지 116 

37 튀르키예 1,140 98 우루과이 113 

38 체코 1,133 99 동티모르 109 

39 과테말라 1,119 100 조지아 102 

40 슬로바키아 1,076 101 리비아 98 

41 미얀마 1,072 102 온두라스 96 

42 이집트 891 103 르완다 92 

43 벨기에 803 104 콩고민주공화국 88 

44 헝가리 799 105 모잠비크 84 

45 케냐 753 106 가봉 80 

46 카자흐스탄 686 107 마다가스카르 68 

47 라오스 680 108 카메룬 66 

48 스웨덴 659 109 앙골라 61 

49 아일랜드 617 110 타지키스탄 61 

50 이스라엘 601 111 이라크 52 

51 방글라데시 573 112 자메이카 46 

52 덴마크 559 113 벨라루스 44 

53 스리랑카 548 114 적도기니 39 

54 노르웨이 540 115 투르크메니스탄 37 

55 에콰도르 531 116 대한민국* 31 

56 키르기즈 505 117 예멘 31 

57 파나마 494 118 트리니다드토바고 29 

58 도미니카공화국 473 119 라트비아 24 

59 몽골 467 120 수단 16 

60 피지 466 121 아프가니스탄 6 

61 카타르 465 총합 1,054,836 



∙ 38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전반적으로 재외국민의 연령대별 현황과 유사한 비중 구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됨

｜그림 2-4｜ 2024년 기준 국내 미체류 재외국민 연령대별 비중 현황(%)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일본 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 미체류 인원에 대한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5]와 같음

– 일본 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 미체류 인원의 비중은 50-59세 17.8%, 60-69세 

15.8%, 40-49세 45.6%, 70-79세, 13.8%의 순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중이 전체의 46.8%로 재외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세 이하의 연령대는 4%로 그 비중이 90세 이상의 8.1%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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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24년 기준 국내 미체류 일본 재외국민 연령대별 비중 현황(%)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수요 검토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해당 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

민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함

– 2024년 5월 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발급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게 됨

❍ 재외국민은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재외국민등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납세증명서,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등 각종 온라인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 단,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하며, 금융인증서의 경우 

발급 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함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의 발급은 유효한 여권과 거주국가 체류증명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

–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재외공관에서 

발급을 지원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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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신청 대상자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임

– 발급된 공동인증서는 국내 각종 온라인 민원, 행정,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며, 온라인상 실효적인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3년 1월 7개 공관에서 시범서비스로 실시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177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79,520건의 발급 서비스 이용이 확인됨

｜표 2-11｜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통계현황

연도 발급건수 비고

2013 236 2013.1.15. 7개 공관 시범 서비스 실시

2014 1,158
2014.2.17. 1차 확대 시행(17개 공관)
2014.9.22. 2차 확대 시행(29개 공관)
2014.12.22. 3차 확대 시행(42개 공관)

2015 1,264 　

2016 3,150 2016.1.4. 4차 확대 시행(전재외공관, 당시 162개)

2017 4,267 　

2018 4,410 　

2019 6,615 　

2020 10,695 　

2021 17,993 현재 177개 재외공관 서비스 제공 중

2022 15,327 　

2023 14,405 　

합계 79,520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2021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월별 발급 건수의 비교 분석 결과, 특정기간에 

집중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중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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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월별 발급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1,293 1,357 1,182

2월 1,315 1,415 1,390

3월 1,518 1,407 1,259

4월 1,502 1,287 1,090

5월 1,698 1,433 1,351

6월 1,880 1,736 1,590

7월 1,474 1,086 1,047

8월 1,430 1,214 1,125

9월 1,426 1,072 943

10월 1,369 977 1,027

11월 1,464 1,109 1,082

12월 1,624 1,234 1,319

합계 17,993 15,327 14,405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2024년 공동인증서 발급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음

– 미국이 1,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578건, 캐나다 558건, 중국 514건, 

베트남 415건, 일본 296건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94개 국가 중 100건 이하가 83개국이었으며, 100건 이상의 국가는 

11개 국가였음

｜표 2-13｜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지역별 발급 현황(2024년)

구분 국가 발급건수 구분 국가 발급건수

1 미국 1,376 48 폴란드 12

2 호주 578 49 과테말라 11

3 캐나다 558 50 코스타리카 11

4 중국 514 51 콜롬비아 11

5 베트남 415 52 그리스 10

6 일본 296 53 볼리비아 9

7 뉴질랜드 174 54 가나 8

8 독일 162 55 카자흐스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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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발급건수 구분 국가 발급건수

9 싱가포르 138 56 노르웨이 7

10 필리핀 115 57 니카라과 6

11 인도네시아 104 58 아일랜드 6

12 태국 81 59 오만 6

13 프랑스 77 60 우크라이나 6

14 말레이시아 69 61 나이지리아 5

15 스페인 57 62 불가리아 5

16 체코 55 63 사우디아라비아 5

17 영국 54 64 온두라스 5

18 이탈리아 50 65 케냐 5

19 캄보디아 44 66 크로아티아 5

20 네덜란드 41 67 르완다 4

21 튀르키예 41 68 미얀마 4

22 브라질 39 69 브루나이 4

23 인도 37 70 세르비아 4

24 오스트리아 32 71 우루과이 4

25 멕시코 30 72 피지 4

26 남아프리카공화국 29 73 덴마크 3

27 키르기즈 28 74 라트비아 3

28 라오스 27 75 벨라루스 3

29 러시아 22 76 에티오피아 3

30 벨기에 22 77 조지아 3

31 칠레 22 78 카메룬 3

32 아랍에미리트연합 21 79 포르투갈 3

33 파나마 21 80 루마니아 2

34 파라과이 21 81 마다가스카르 2

35 페루 21 82 모잠비크 2

36 대만 20 83 세네갈 2

37 홍콩 20 84 쿠웨이트 2

38 헝가리 18 85 타지키스탄 2

39 우즈베키스탄 17 86 파키스탄 2

40 핀란드 16 87 가봉 1

41 이스라엘 14 88 네팔 1

42 도미니카공화국 13 89 방글라데시 1

43 몽골 13 90 베네수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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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2024년 공동인증서를 발급한 재외국민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6]과 같음

– 40-49세가 23.8%, 50-59세 20.3%, 30-39세 20.1%로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연령별 인원 비중과 다르게 19세 이하의 비중이 15.8%로 높게 나타

났으며,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전체의 27.6%로 나타남

–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은 약 8.3%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공동인증서 발급의 경우, 젊은 세대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6｜ 2024년 공동인증서를 발급한 재외국민 연령대별 비중 현황(%)

출처: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2024년 5월)

구분 국가 발급건수 구분 국가 발급건수

44 슬로바키아 13 91 스리랑카 1

45 아르헨티나 13 92 스웨덴 1

46 스위스 12 93 알제리 1

47 에콰도르 12 94 자메이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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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임

–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재외공관 금융

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

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내국인 수준으로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2024년 3월 시스템 개발 완료, 4월 재외공관 실무담당자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재외국민은 금융권, 

정부, 공공기관 등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재외국민 신원확인을 위한 모바일 신원확인증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며, 향후 

보완 및 확대 예정임

– 2024년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협업으로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범 시행함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됨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21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발급하고, 안전성,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임

❍ 재외국민의 국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에서의 인증이 필수적

이며,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발급 등의 지속적인 발급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월별 편차가 줄어들어 연중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남

– 다만, 국가별 편차는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 차이는 존재하며, 이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및 말소의 

경우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등 재외국민의 유형이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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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주민등록제도의 기능

❍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

인적사항의 통합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범법자 등의 색출을 통한 

사회안정 및 질서유지를 가능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는 타인과 구별하여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기능과 행정, 

금융 등의 서비스에서 본인 여부 확인, 증명 등의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가정책 

집행시 수여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병역·조세·금융·복지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통식별

번호로 사용되면서 국가발전과 개인편의 증진에 기여함

□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행정 편의성 증진과 이용의 한계

❍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행정 편의성 증진 및 행정서비스 이용 범위 등은 확대

되었음

❍ 재외국민의 경우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기간 등 주민등록 유지의 

한계, 국내 입국을 통한 정보 변경의 번거로움 등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함과 

권리가 제한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제도 개선과 재외국민 유형 분류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을 통해 정의할 수 있으며,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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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대상 재외국민의 경우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되, 일반 주민등록이 아닌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분류되어 관리됨

❍ (2015.1.22. 이전 이주자)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재외국민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주민등록)

❍ 2015년 1월 22일 이전 국외로 이주(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후 영주귀국 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영주귀국 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 (2015.1.22. 이후 이주자) 2015년 1월 22일 이후 주민등록 이력이 없이 국외로 

이주(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후 영주귀국 의사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 (해외출생자)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예. 국외출생자)도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재외국민

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주민등록)

❍ 해외 이주의 목적 없이 해외에 체류하게 된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도 국내에 입국하여 주소나 거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상

에서 제외됨

□ 재외국민 현황 및 감소 경향

❍ 재외동포는 증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2019년 673만명 → 2023년 708만명), 

재외국민은 감소 추세가 확인됨(2011년 278만명 → 2023년 247만명)

–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의 시민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의 재외국민은 다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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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체류자와 영주권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유학생의 

비중이 가장 적음(2011년 대비 2023년 유학생 수는 절반 가량 감소)

❍ 해외출생자의 출생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 신고 수는 8,095명임

(8월 말 기준)

❍ 2024년 기준 재외국민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비중이 5.9%로 

낮았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31.9%로 높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3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의 약 

84.1%로 나타나 재외국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거권 연령(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비중이 약 95%로 전체 재외국민의 

대부분이 선거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음

– 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연령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전체 재외

국민이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재외국민과 온라인 신분 확인

❍ 공동인증서는 온라인상 실효적인 본인확인수단으로, 국내 각종 온라인 민원, 

행정,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됨

❍ 재외국민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을 경우 공동인증서의 신청 대상자가 됨

❍ 2013년 1월 7개 공관에서 시범서비스로 실시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177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79,520건의 발급 서비스가 이용됨

❍ 2024년 공동인증서 발급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미국이 1,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578건, 캐나다 558건, 중국 514건, 

베트남 415건, 일본 296건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재외국민 연령별 공동인증서 발급 현황을 보면, 재외국민 전체의 연령별 

비중과 달리 공동인증서의 경우 젊은 세대에서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19세 이하의 비중이 15.8%로 높게 나타났으며,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살펴

보면 전체의 27.6%로 나타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약 8.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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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부터 재외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한국내 휴대

전화·금융계좌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

– 금융, 전자상거래, 공공업무(민원업무,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전자문서 발급시), 국내학교 성적조회 및 재학증명서 발급 등의 사용용도를 

가짐

❍ 재외국민등록자의 한국내 온라인서비스 이용의 불편 완화를 위한 모바일 신원

확인증 시범사업을 실시중임

– 한국내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인증)의 어려움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분야 온라인 서비스(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e아포

스티유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함

□ 시사점 도출

❍ 첫째, 재외국민의 연령 분포 및 공동인증서 발급 현황을 고려할 때 고령층 재외

국민은 복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증서 등의 

발급 비율이 낮아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존재함.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논의와 함께 연령대별 행정서비스 이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 거소지 등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거소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비 및 납세 등의 의무와 

관계가 있음. 실제로 국내 거주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납세와 연계하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 수준 등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함

❍ 넷째, 한국 체류 경험이 없는 재외국민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행정

수요의 검토 등이 필요하며, 국내 출입국 등과 관련한 재외국민 유형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및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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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1) 주민등록번호 사용 일반 현황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 한상희(2005)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에 대하여 법정서식, 민간,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법정서식의 경우 총 7,648개(47%)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64개 현행 법률·대통령령·부령에 따른 16,232개 법정서식에서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의 존재 여부를 조사

– 전체 민간서식 중 9,607건(42%)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즈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총 22,872개의 서식을 회사, 건설, 민원행정, 

법원, 생활, 세무회계, 은행금융, 학교로 분류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 

유무를 조사

– 조회수 비율이 50% 이상 되는 민원행정과 세무금융 관련 서식은 각각 77.3%와 

68.5%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등의 

행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내 80.4%의 파일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은 81.7%, 지방자치단체는 

81.2%,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82.0%,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에서는 

79.0%의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서비스 
수혜, 대체 수단 현황 분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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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88.2%, 보험개발원의 경우 95.2%, 

보건복지부는 90.5%의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활용함

❍ 김영일 외(2014)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및 활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행정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함

–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법 등을 기반으로 금융거래 당사자의 실명 확인 및 

여신, 신용카드 발급, 투융자 대행 등의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확인으로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함

–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확인,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 보험사고 조사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활용함

–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식별 및 진료기록 관리, 진료비 청구 및 심사의 목적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무기록을 타 의료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식별을 위해, 보험사 진료비 청구 등의 경우에도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함

– 통신 분야의 경우 회원 서비스 가입 및 해지, 통신비 징수, 신용평가 및 채권

추심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함

–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영역으로 금융 

및 의료 분야를 제시함

구분 주민번호 직·간접 연계의 필요성 주요 분야

공공영역 필요 조세, 범죄수사, 행정 등

민간영역
필수영역 필요 금융거래, 의료기관 등

비필수영역 불필요 포탈, SNS 등

｜표 3-1｜ 주민등록번호의 필요 영역

출처: 김영일 외(2014) P.26

– 공공부문의 과제자료(조세행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급부행정), 병역법

(병무행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인 활용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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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보험 및 금융, 부가가치세, 소득세, 고용보험, 수사를 위한 전기

통신 내용 확인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됨

□ 주민등록번호의 제한, 수집 및 사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

으로 금지되며, ① 법정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②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함

｜표 3-2｜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

분야 주요 사례

세무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관리(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등)

병역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병역법, 군인사법, 군인복지법 등)

의료 환자진료, 약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무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국적법), 법 위반자 처벌(성폭력 특별법 등

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

금융 금융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복지 공중위생 관리(공중위생법, 검역법), 취약계층 지원(노인복지법 등

행정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전자정부법), 공무원교육

출처: 개인정보포탈 홈페이지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증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을 포함한 신분확인 증서들이 포함됨([표 3-3] 참조)

｜표 3-3｜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증서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주민등록증
 앞면에는 인적사항(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된 날짜와 

발행처, 발행인의 도장), 뒷면에는 지문, 변경사항 등 기재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여권

 현행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뒷자리 기입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
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국내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

증명서’의 추가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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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제도 개편

❍ 2016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도록 변경됨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

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

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으로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대상은 2022년 기준 국내거소자(8만명)와 매년 국외

이주자(2만명)가 됨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의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시 한국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구분 내용 비고

복지카드
 장애진단과 등급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에게만 나오는, 장애인

임을 증명해주는 등록증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

선원수첩
 선박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전에는 여권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2005년부터 생년월일만 기입

청소년증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
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 사용 가능
 비학생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

아이핀  증서는 아니지만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마이핀 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로서 13자리의 숫자로 구성

학생증 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학교장의 도장 기재

전역증
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의 정보, 개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정보

(병 인사명령) 기재
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의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

공무원증
 2013년 이전 공무원증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그 이후에는 생년월일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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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신고가 가능함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재외국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활용은 신분 확인 간소화,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

활동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 경과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함

□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 중 인원이 많고 국내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는 

일본 및 미국이며,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는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 재일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가능함

– 2000년-2010년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적 취득 현황은 총 50,647명

❍ 재일동포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국내에서의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후에 이를 근거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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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의료 및 복지서비스, 선거권

1) 재외국민과 의료서비스

□ 재외국민의 의료서비스(건강보험) 이용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상실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

하고, 보험료 및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약단체는 2016년 7월 1일부터 부여된 재외국민 주민

등록번호로 보험료 및 진료비 등을 청구하고 있음

❍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

보험 미적용 금액으로 산정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국민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신설, 2024.04.03.)

–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즉,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재외국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수혜 관련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2023.5.20. 개정, 

2024.5.19. 시행)

❍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국 후 6개월 간 체류해야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가능)이 시행됨

(2024.4.3.)

❍ 재외국민의 경우 가입요건, 보험료 산정 등에서 외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악용을 막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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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건강보험 이용 대상 재외국민의 결정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따르게 됨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음

–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재외국민·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개정 (시행일: 2024. 4. 3.))

–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가 적용됨

(2024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50,990원)

–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경감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월액 30

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함

– 보험료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할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외국인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년도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인구는 52,932명이며, 이 중 

재외국민·외국인 수는 134만 3,172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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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

계(c=a+b) 883,774 913,150 971,199 1,239,539 1,209,409 1,264,427 1,343,172 6.2

직장 635,295 642,734 664,529 714,323 704,287 689,692 725,843 5.2

지역 248,479 270,416 306,670 525,216 505,122 574,735 617,329 7.4

재외국민(a) 20,680 23,259 24,454 27,064 27,068 27,152 27,698 2.0

직장 14,973 16,843 17,472 17,089 16,852 17,182 17,270 0.5

지역 5,707 6,416 6,982 9,975 10,216 9,970 10,428 4.6

외국인(b) 863,094 889,891 946,745 1,212,475 1,182,341 1,237,275 1,315,474 6.3

직장 620,322 625,891 647,057 697,234 687,435 672,510 708,573 5.4

지역 242,772 264,000 299,688 515,241 494,906 564,765 606,901 7.5

출처: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재외국민의 의료서비스(건강보험) 이용 관련 쟁점 사항

❍ 첫째, 주민등록번호 발급의 제한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한계가 발생함

–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이 필요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의 이용 

혜택이 주어짐

❍ 둘째, 건강보험 적용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제외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되는 상황이 됨

– 재외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금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됨

❍ 셋째, 해외 체류와 건강보험 혜택의 차별이 존재함(법적 규제의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109조 제4항 제3호의 

신설로 2024년 4월 3일부터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강화됨(기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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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차별이 존재함(6개월 충족 조건의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이 발생함)

– 해외 체류 조건은 재외국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으로 제기됨

❍ 넷째, 가입 요건의 복잡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가 발생함

–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외국민이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남

– 요건의 불충족 등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됨

❍ 다섯째, 보험료 체납 시 체류허가 신청 등의 불이익이 연계적으로 발생됨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보험료의 

체납은 법무부에 비자 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됨

❍ 여섯째, 관리 공백과 혜택 불일치가 문제됨

– 건강보험공단의 재외국민 관리 공백으로 인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재외국민과 복지서비스

□ 재외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 2022년 우리 국민 해외 출국자 수는 655만 명으로 전년(122만 명) 대비 437% 

증가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우리 국민 해외 출국자 수는 993만 명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출국자 수 초과함

❍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요인의 다양화·복합화되어, 사회적 요인(테러리즘, 

종교전쟁, 경제위기 등)과 자연적 요인(지진, 쓰나미, 기후변화 등)으로 재외

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함([그

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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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정책과제는 재외국민 

보호기반 강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강화, 국내외 협업·협력 

체계 강화, 국민참여 및 소통 강화 등이 있음

– 해당 정책과제들은 세부 내용과 방향성을 각각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그림 3-1｜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비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 국가

▲

정책 목표
 재외국민 정의
 재외국민 현황, 등록 및 주민등록부여 현황
 재외국민 관련 주요 이슈 검토

▲

정책 과제

재외국민
보호기반 강화

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② 재외국민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반 공고화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④ 디지털 기반 영사 서비스 혁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강화

① 해외 외난 시 재외국민보호 대응 체계 강화
② 해외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③ 해외 우리 국민 환자 보호 체계 정비

국내외 협업·협력 체계 
강화

① 국내 유관 부처 간 협업·협력 활성화
② 양·다자 간 국제협력 등 강화

국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우리 국민의 해외안전여행 인식 제고
②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③ 디지털 정보 기반 확충 및 쌍방향 소통 강화

출처: 2023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 및 2024년 집행계획

❍ 현재 복지로 서비스 포털에서 복지서비스 및 복지혜택과 관련된 서비스 목록은 

약 5,149건으로 확인됨

❍ 이 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에는 

없는 상황임

– 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긴급복지 서비스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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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선정기준은 해외에서 무자력자, 무연고자인 재외국민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귀국 항공률, 긴급

의료비, 숙식비 등)을 지원해주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하지만 재외국민의 수요가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내 일반국민들이 받는 다양한 혜택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신청에 의해 

제공되지만, 거주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되는 수준은 제한적임

□ 재외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쟁점 사항

❍ 첫째, 재외국민 복지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 현재 재외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재외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재외국민은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내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됨

– 특히, 해외이주 목적 없이 해외 체류(유학, 파견근무 등)를 하게 된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한 해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에 입국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입국 전에는 주민등록 자체가 불가하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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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확실하게 국내 복지 서비스 혜택 대상자가 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

하고, 주민등록이 불가하여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이용 대기가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할 수 없음

❍ 둘째, 재외국민긴급지원비의 적용 기준의 문제가 발생함

– 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무자력자 및 무연고자에 한정되어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 사건이나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함

❍ 셋째,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됨

– 해외 출국자 수의 급증과 함께 해외 사건·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테러리즘, 경제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외국민 보호가 더욱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

– 영사조력법에 기반한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미흡함

❍ 넷째, 재외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보의 부족과 복지서비스 검색의 한계가 

존재함

– 재외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한 복지로 서비스 포털 등에서 재외국민 관련 사항을 검색하기 어려움

– 복지로 등에서 재외국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3) 재외국민과 선거권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 재외국민 선거권의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민주주의 국가로

서의 위상 제고,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및 자긍심· 애국심 고취, 국제화· 지구촌화 

시대에서의 능동적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짐

❍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해외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도입되어, 관련 법률의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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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가별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등에 따라 수정 및 개선되어 왔음

([그림 3-2] 참조)

–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었고, 재외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2015년 8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반영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선거구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

｜그림 3-2｜ 재외국민 선거권 도입 연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이며, 

주민등록자인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선거도 가능함([표 3-5] 참조)

–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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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표 3-5｜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범위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다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이용선, 2021)

– 2012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낮은 투표율로 인한 실효성 모색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었고, 

총 56,456명이 투표했는데 예상 유권자 2백 2십만 명 중 5만 6천명이 참여

하여 예상 유권자대비 투표율이 2.53%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고비용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에 직면함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15만 4,217명이 등록하였고, 총 6만 

3,797명이 참여하였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투표 등록 재외국민 

중 75.3%가 투표해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투표의 한계로는 높은 선거 비용 대비 낮은 투표율, 선거권의 

부여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이 언급됨(김종갑·이정진, 2020)

– 개선 방안으로 공관투표 방식의 경우 공관까지의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제를 통한 방식이 제기되고 있음

❍ 전술한 넓은 선거권 부여 대상 범위와 낮은 투표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재외국민선거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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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재외국민 선거인 자격과 관련하여 고국과의 연고 및 정체성 유지를 

선거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외국 체류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투표권을 주지 않는 방식임

❍ 유럽에서의 재외국민선거 자격 취득을 위한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방법을 

보면, 정기등록명부제, 영구명부제, 수시명부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정기등록명부제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 있으며, 이 중 

영국의 경우 정기등록명부제를 통하여 매년 갱신 및 등록을 통한 재외국민선거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영구명부제를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고, 

해외거주자명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기반으로 선거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수시명부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독일이 있으며, 재외국민의 신청에 의해 작성

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국내 현행법상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재외국민에게 부여되지 않음

–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주어져 

있지만, 거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는 투표

권이 미부여됨

❍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따른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또한 

쟁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관련 쟁점 사항

❍ 첫째, 재외국민 선거권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함

– 재외국민 선거권을 부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낮은 투표율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고비용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됨

– 투표율을 높일 체계적인 지원과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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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재외국민 투표 방식의 한계가 나타남

– 현재 재외국민은 공관 투표 방식을 통해 투표하지만,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됨

– 우편투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투표 방식의 불편함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셋째,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발생함

–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외국 체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일정 기간에 대한 논의는 고국과의 연고 및 정체성 유지를 고려한 것으로, 

선거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부여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 쟁점이 나타남

–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권이 부여되고, 

지방선거에는 미부여되는데 이는 거소지의 문제 및 주민등록의 문제와 밀접

하게 연관됨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부재에 따른 재외국민의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외국민

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는 실질적인 거주 주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

자치의 개념에 벗어난다는 비판도 존재함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선거권 행사 가능성이 논의되지만,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다섯째, 재외국민 관련 선거 교육 및 홍보의 부족 문제가 발생함

–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 관련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여 선거 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선거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재외국민이 투표를 

망설이는 문제가 나타남

– 재외국민 대상의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 과제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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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선거권 행사 관련 쟁점 정리

❍ 전술한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연결되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표 3-6]과 같이 정리함

｜표 3-6｜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이용의 쟁점사항

구분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선거권

쟁점
사항

 주민등록번호 발급의 제한
 건강보험 적용의 불균형
 해외 체류와 건강보험 혜택의 

차별(법적 규제 강화)
 가입 요건의 복잡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 보험료 체납시 체류허가 등의 

연계적 불이익
 관리공백과 혜택의 불일치

 복지서비스 접근의 제한과 
이용서비스의 제한
 긴급지원비의 적용 기준 문제
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조치의 미흡
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과 

검색의 한계

 재외국민 선거권의 실효성 
문제
 재외국민 투표 방식의 한계
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부여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 쟁점
 재외국민 관련 선거 교육 및 

홍보의 부족 문제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연계 행정서비스(의료, 복지, 선거)는 각각의 쟁점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쟁점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 혹은 주민등록 미등록 등의 유형에 따라서도 접근이 다르게 나타나야 함

❍ 주민등록과 연계된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외국민별 서비스 제공 방안의 정책 방안이 요구됨

–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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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검토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의 필요성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행정서비스 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어 왔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행정서비스 접근의 기본이 되며,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시 필수적인 사항임

❍ 재외국민이 국내 행정서비스의 이용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민등록 말소 및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시 국내에서의 법적 권리 행사에 

한계가 존재하고 재외국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고유식별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의 대안적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 왔음

❍ 대체 수단의 논의는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재외국민의 복지와 권리 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음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 검토는 제도 개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으로서, 문제의 원인 파악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의 모색을 검토함으로서 재외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임

□ 대체 수단 1: 아이핀

❍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대체

수단의 명칭을 ‘아이핀(i-PIN)’으로 통합함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등 4개 본인 

확인기관에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아이핀을 발급받은 뒤, 이를 



∙ 69

제3장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서비스 수혜, 대체 수단 현황 분석

활용해 포털사이트나 게임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음

–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이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식별ID와 패스워드, 가상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에게 부여됨

❍ 변경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공공 아이핀은 노출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새로운 공공 아이핀 발급 또는 기존 공공 아이핀의 사용 중지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대비 상대적으로 도용 등에 따른 위험 수준이 높지 않음

– 특히 공공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어렵지 않은 설정

(클릭)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함

❍ 현재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급과 확산이 지체되었음(김민천, 2009)

– 2010년 1월에는 여권 정보를 이용하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아이핀 서비스를 

시작함

□ 대체 수단 2: 전자서명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는 내용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증기관으로 지정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인증서 등 인증업무 관련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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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필요

❍ 다수의 국가들이 정부와 국민 간 전자거래 또는 관련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방지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를 구축함

❍ 대표적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4대 사회보험,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조달, 온라인교육, 예비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ActiveX’ 등 프로그램 설치와 영문, 숫자, 특수

문자까지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함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개인 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 발생 시 보안 취약점으로 지목된 ‘ActiveX’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됨

– 2014년 10월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

인증서) 사용 의무 조항이 삭제됨

□ 대체 수단 3: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

❍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는 사설 인증 서비스와의 경쟁,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의 등장 등으로 

이어짐(정충식, 2021)

❍ 차세대 신원확인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 이하 DID)’이 주목받고 있음

❍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됨

– DID는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중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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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대체 수단 4: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 2010년에 신설된 CI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같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사업자 

간 동일 사용자를 식별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됨

–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HASH화)하여 생성한 88byte의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됨([그림 3-3] 참조)

｜그림 3-3｜ CI 생성과정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CI에 대한 의견수렴회 주요 자료

❍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고유하게 생성(주민등록번호와 1:1 

대응)된다는 점에서 유일성을 가짐

– CI는 보호법상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로 분류 및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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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되어 

귀속되는 유일성

⦁정보통신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존재

⦁공단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성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 가능

❍ CI는 다른 방법 및 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확장 가능성이 높음([그림 3-4] 참조)

– 대표적인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신용

카드 등이 활용됨

– 기술 발전과 기존의 대체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연계를 통한 CI의 활용 범위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됨

｜그림 3-4｜ CI와 연계한 대체수단의 확장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CI에 대한 의견수렴회 주요 자료

□ 대체 수단 5: 고유식별번호 부여

❍ 현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사무처리는 지자체, 주민등록 사무의 지도·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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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외공관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현재 법령체계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하위기관에 위임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의 위임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부처

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실무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그림 3-5]참조)와 같이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재외

국민용 별도 ‘고유식별번호’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원확인 불가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소외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

– 온라인 신원확인용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 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을 위한 

재외공관 방문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가 있음

– 재외동포청에서는 전자여권,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발급 지원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중 대다수가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여권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여권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의 번호체계를 13자리 체계로 변환 및 변환된 번호

체계를 국내 민·관 시스템에 적용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별도의 고유식별번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 등록번호 역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그림 3-5｜참조) 이를 준용한 번호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재외국민용 별도 번호체계의 총괄 사무 권한을 재외동포청 소관으로 하며, 

실제 재외국민 등록 및 번호 부여는 재외공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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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민등록번호 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고유식별번호를 재부여

하는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함

❍ 재외국민용 고유식별번호 부여 체계 방안으로 13자리 번호체계 중 앞자리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생년월일 표시 및 뒷자리는 

7자리체계로 설계하되, 맨 첫 자리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5~8번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용 번호체계 설정 방안 필요함. 이 경우 관련 법제도 개정 

소요가 없으며, 기존 체계 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3-5｜ 현행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체계

□ 대체수단의 문제점 검토

❍ 첫째, 아이핀의 경우 실명확인을 통한 발급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안성과 

가입의 제한성 등이 존재함

– 아이핀은 개인 식별을 위한 대체 수단이지만, 보안의 취약성과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며, 행정서비스 활용에 있어서도 아이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활용의 범위가 제한됨(특정 서비스에 국한되는 문제 발생)

– 아이핀의 개념 및 사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실제적인 사용의 저조 문제가 

나타남으로서 대체 효과가 제한됨 

– 재외국민의 경우, 기본적인 본인 확인 수단(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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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전자서명과 공동인증서의 경우 법적 효력의 장점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유효기간 등의 한계가 나타남

– 인정 과정의 복잡성과 짧은 유효기간 등의 불편함이 존재하며, 기술적 오류가 

발생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보안 문제 및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셋째, 탈중앙화 신원증명의 경우 사용자 스스로 관리 가능한 데이터 주권의 

강점이 있지만, 기술적 이해의 부족 및 표준화의 문제가 나타남

– 기술적 이해의 부족으로 사용자 수용성이 낮고, 표준화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초래됨

–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수단으로서의 활용의 문제가 있음

❍ 넷째, 연계정보의 경우 특정개인에 대한 1:1 대응의 장점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직접적 식별, 개인정보의 

문제 등이 존재함

– 다양한 출처를 통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음

–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추가 노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존재함(법적 규제에 따른 사용 제한의 문제 발생)

❍ 다섯째, 고유식별번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은 존재함

– 일반 국민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수월한 서비스 

접근 제도로 인식되면 기존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번도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현장 적용 및 적응,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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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주민등록번호 활용의 높은 서비스 비중

❍ 세무, 병역, 의료, 법무, 교육, 금융, 복지, 행정 분야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허용되어 있음

❍ 이외의 회원가입 및 고객센터, 숙박시설, 아파트 주차증 발급 등의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는 거주관계를 통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내 

거소지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급 및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외국민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음

❍ 재일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가능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 경과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함

□ 재외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 재외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원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국외출생자 및 국내 주소지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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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경우 90일 이상 외국 체류시 지급이 

정지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서비스가 제한됨

– 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는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이 될 때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에 제한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도 조세의 의무 및 납세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가 존재한

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적용의 경우 서비스의 차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 체류를 30일 이상 하고 국내 거소지가 있는 경우 주민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한국 체류가 없는 많은 

수의 재외국민이 확인되고 있음(한국 미체류 일본 재외국민 45만명, 미국 

재외국민 22만명, 2024년 8월말 기준) 

– 한국 체류가 없는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로 나타남

❍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관에서 보유한 명부 

확인을 통해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선거권 부여의 적정성 관련 문제점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거소지를 중심으로 

투표의 대상자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

□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이용과 주민등록번호의 연계성

❍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온라인 신원확인 불가로 인해 국내 온라인 

서비스 및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됨

– 온라인 신원 확인, 공동인증서 발급(재외공관 대면 방문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된다는 점 등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주요 행정서비스의 인증 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의 발급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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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발급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다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가 

된 경우와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국내입국이 없었던 해외체류 재외국민이나 해외

출생자 등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의 필요성이 존재함

❍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 및 

제도 개선, 대안발굴 등이 필요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요구됨

–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하

에서는 각 법령별 세부적인 입법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재외국민의 서비스 수혜 및 쟁점

❍ (의료서비스 관련) 주민등록번호 발급 제한의 문제와 법적 규제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의 제한, 건강보험 적용의 불균형, 가입요건의 복잡성, 체납에 

따른 연계적 불이익, 관리공백과 혜택의 불일치 문제 발생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상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약단체는 

2016년 7월 1일부터 부여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로 보험료 및 진료비 

등을 청구하고 있음

–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 

미적용 금액으로 산정됨

– 한국내 건강보험 이용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

❍ (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서비스 접근 및 이용서비스의 다양성 한계, 긴급지원비 

등 적용 기준의 제한,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조치의 미흡,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과 검색의 한계 등의 쟁점이 도출됨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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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복지로 서비스 포털에서 복지서비스 및 복지혜택과 관련된 서비스 

목록은 약 5,149건으로 확인되지만, 이 중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에는 없는 상황임

– 재외국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이외에도 국내 

일반국민들이 받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지원이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선거권 관련) 재외국민 선거권의 실효성, 투표방식의 한계, 선거권 부여 대상의 

적정성, 지방선거의 선거권, 선거 교육 및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이며, 

주민등록자인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선거도 가능함

– 재외국민 투표의 한계점으로 높은 선거 비용 대비 낮은 투표율, 선거권의 

부여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이 제기됨

– 현행법상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주어져 있지만, 거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음

□ 시사점 도출

❍ 첫째,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선거권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한국 내 건강보험의 

이용은 재외국민과 무관히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최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가입도 확대하고 있음. 다만,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 재외국민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재외

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공백 등으로 인해 제도의 

부정적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재외국민 관련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셋째, 복지서비스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긴급한 사고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복지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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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수요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맞춤형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재외국민 선거권의 경우 부여된 선거권에 대해서도 낮은 투표율의 문제, 

선거 방식의 문제 등으로 인한 참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등에서의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다섯째, 각 행정서비스의 재외국민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의 발급 제도를 개선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의 

부여가 필요하지만, 실무적 한계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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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필요

❍ 주민등록번호는 보편성과 개인식별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특정 개인을 

확인하는 기능의 강점이 있으며, 국가 내 부여 대상자 간 중복이 없다는 점에서 

유일성과 한 번호가 개인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전속성의 특성을 가짐(송희준 

외, 2007)

❍ 본 연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 복지, 온라인 행정서비스, 선거와 관련한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재외국민의 경우 또한 주민등록은 

관련 서비스의 수혜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특정 대상의 편익만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수정 및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재외국민 유형 구분 필요

❍ 현재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크게 해외 이주 또는 체류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2015년 1월 22일2) 

이전 시점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가 해당됨

–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 시점부터 재외국민인 경우가 해당됨

2)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 시행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방안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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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국외 

출생,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부터 재외국민)의 세분화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2015년 1월 22일 이전 해외 이주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이력의 유무로 

나누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유형을 2015년 1월 22일 이전 또는 이후 이주자, 해외출생자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이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음([표 4-1] 

참조)

❍ 전술한 재외국민 유형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의 방법은 다르게 나타남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입국 후 다시 주민등록이 필요함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산화가 되지 않아 국내 입국 후 신규 주민등록이 

요구됨

–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신규 주민등록이 필요함

｜표 4-1｜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외국민 유형 구분

주민등록
이력

2015.1.22. 이전 이주자 2015.1.22. 이후 이주자 해외출생자

유

[유형1: 주민등록말소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
입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필요
→ 입국없이 재등록하려면 법개정 

필요

[유형3: 주민등록 이력 이주자]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 이전

[유형5: 주민등록 
이력 해외출생자]

무

[유형2: 주민등록비전산화 이주자]
입국 후 신규 등록
[주민등록 기록이 없거나 전산화
(’94)가 안된 사람]

[유형4: 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

[유형6: 국내 미입국 
해외출생자]
입국 후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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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전술한 본 절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이 필요한 재외국민의 유형을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및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유형3과 유형 5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이하 논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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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1.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 앞서 재외국민을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주민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가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주자와 2015년 1월 

22일 이후 이주자 중 주민등록 이력이 있는 이주자임

❍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는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주민등록 기록이 

없거나 전산화가 안된 이주자, 2015년 1월 22일 이후 이주자 중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해외 출생자 중 국내 미입국자임

❍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고려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일반 체류자인 국민(주민등록법상 국민)과 유학생, 2015. 

1. 22. 이후 이주한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현행 제도개선으로 인해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므로, 이전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2015. 1. 22. 이전 이주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해외 출생자의 

경우(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해외 출생하였으나 출생지에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상황임

–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야 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재외국민주민등록), 영주귀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거주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하거나, 미등록자는 

재외국민으로 신규등록해야 함

– 재외국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체류가 없는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이고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국내 

체류 없이도 주민등록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모든 유형의 경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법령체계에서는 재외공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외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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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하위기관에 위임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의 위임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부처

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실무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1) (유형1)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주민등록말소 이주자

❍ (현행) 주민등록이 말소된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는 입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신고 및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주민등록말소 이주자의 경우 입국 전 재등록, 본인 외 위임자를 통한 재등록 

과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

하며, 해외에서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고려)

❍ 또한 업무처리의 개선 및 다양화 차원에서, 외교행낭을 이용한 주민등록 업무 

처리를 고려할 수 있음

– 재외공관에서 주민등록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외교행낭으로 국내로 이송 

후 말소지 읍·면·동으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외교행낭으로 다시 재외공관에 송부할 수 있음

❍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관리소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확인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이 해외 체류 시 주민등록 말소를 인지하게 될 경우 해외에서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형2)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주민등록비전산 이주자

❍ (현행)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주민등록 기록이 없거나 전산화가 

안된 경우에 해당되며, 입국하여 신규 등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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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

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고려)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을 수록하게 하고 있어 

신규 발급시 지문 등록이 필요함

– 다만,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2023.01.12.)으로 온라인 신규 발급시 주민

등록지 이외에 본인이 지정하는 지문등록 기관에서 지문 등록이 가능함(주민

등록증 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문 등록 가능)

– 따라서 6개월 이내 국내 입국이 예정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규 발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해외에서 신규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지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를 통한 인증 방안으로는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 등록번호 역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번호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재외국민용 별도 번호체계의 총괄 사무 권한을 재외동포청 소관으로 하며, 

실제 재외국민 등록 및 번호 부여는 재외공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주민등록번호 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고유식별번호를 재부여

하는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함

– 재외국민용 고유식별번호 부여 체계 방안으로 13자리 번호체계 중 앞자리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생년월일 표시 및 뒷자리는 

7자리체계로 설계하되, 맨 첫 자리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5~8번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용 번호체계 설정 방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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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4) 2015년 1월 22일 이후 이주자: 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

❍ (현행) 2015년 1월 22일 이후 이주자 중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입국하여 신규 등록을 실시해야 함

❍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

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부여가 

가능함(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고려)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4) (유형6) 해외출생자: 국내 미입국 해외출생자

❍ (현행) 재외국민 중 해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로, 국내 미입국 

혹은 국내 입국시 체류기간이 단기인 해외출생자를 의미함

❍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

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거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부모의 

최종 국내 주소지를 활용하여 부여가 가능함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5)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종합

❍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크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안으로서의 고유식별번호의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은 현실적인 사무 처리 및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주민등록번호의 발급 혹은 재등록 등의 업무는 재외공관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도 시행의 단계적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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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는 사무처리 범위, 주소지의 등록, 지문등록, 재외공관 적용 범위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음

– 사무처리 범위와 관련, 재외공관이 권한의 위임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

으로 ‘외교행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외교행낭을 활용한 주민등록 업무 예시: 재외공관에서 접수 → 국내 이송(외교행낭)

→ 말소지 읍·면·동으로 신고서류 송부 →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후 재외

공관에 송부(외교행낭)

– 주소지의 등록은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거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부모의 최종 국내 주소지를 활용하여 부여가 가능함

– 지문등록은 모든 재외공관에 지문기기를 두는 것은 자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실시를 시행하고, 재외국민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재외공관 적용 범위 역시 모든 재외공간을 대상으로 하면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무 처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의 큰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고유식별번호의 활용은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준용하게 되며, 이를 

고려할 때 기존제도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재외국민 유형 현행 개선방안

2015.1.22. 
이전 이주자

유형1: 주민등록말소 이주자
 입국 후 

재등록

[재등록 대상자]
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청 

서류 필요 등 온라인을 통한 기존 정보에 
대한 시스템 정정 신청 개선
 입국 전 재등록, 본인 외 위임자를 통한 

재등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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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형3(2015.1.22.이후 이주 주민등록 이력자)과 유형 5(해외출생 주민등록 이력자)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별도의 논의 불필요

2. 제도별 재외국민 불편 개선 방안

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시 방안

□ 고유식별번호 활용

❍ 고유식별번호 부여의 기준 및 형식 설정

재외국민 유형 현행 개선방안

 해외에서 재등록 방안
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입국과 동시에 주민

등록재등록 신청 방안
 온라인 재등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유형2: 주민등록비전산화
이주자

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

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2015.1.22. 
이후 이주자

유형3: 주민등록 이력 이주자 - -

유형4: 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

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

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해외출생자

유형5: 주민등록 이력 해외
출생자

- -

유형6: 국내 미입국 해외
출생자

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

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 기존 해외이주신고가 불가(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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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생자는 출생국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와 국내 외교 공관의 확인서를 

기반으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함

∙ 부여방식 1안: 개인정보의 유출 등 주민등록번호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무작위의 숫자로 부여하는 방안

∙ 부여방식 2안: 출생지 국가번호를 부여하여 출생지 차이 등을 명시하는 

방안

– 2015년 1월 22일 이전 및 이후 이주자 중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여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부여방식 1안: 개인정보의 유출 등 주민등록번호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무작위의 숫자로 부여하는 방안

∙ 부여방식 2안: 거주 국가의 국가번호를 부여하여 국가별 차이 등을 명시하는 

방안

– 주민등록 이력이 있었으나, 말소되거나 한 경우에는 다음의 부여방식을 고려

할 수 있음

∙ 부여방식 1안: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려하지 않고 고유식별번호를 

무작위의 숫자로 부여하는 방안(재외국민 일괄 조정)

∙ 부여방식 2안: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고려하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부여체계시 고려사항

– 재외동포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재외국민용 별도 고유식별

번호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별도의 고유식별번호 체계를 구축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 등록번호 역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번호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재외국민용 별도 번호체계의 총괄 사무 권한을 재외동포청 소관으로 

하며, 실제 재외국민 등록 및 번호 부여는 재외공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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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여권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의 번호체계를 13자리 체계로 변환 및 변환된 번호체계를 국내 민·관 

시스템에 적용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함

– 현행 13자리 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려한 별도의 고유식별번호 체계 구축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 등록번호 역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기반

∙ 주민등록번호 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고유식별번호를 재부여하는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

– 재외국민용 고유식별번호 부여 체계 방안(안) (재외동포청 내부자료)

∙ 13자리 번호체계 중 앞자리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생년월일 표시

∙ 이 경우 관련 법제도 개정 소요가 없으며, 기존 체계 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 존재

□ 고유식별번호 이외: 재외국민 ID카드번호 발급과 인증시스템 개선

❍ 재외국민 ID 카드번호 발급 및 개인인증 시스템 상의 인증 제도로 인정

– 미국 소셜시큐리티넘버처럼 각 재외국민에게 고유한 ID 카드번호를 발급

하여 신분과 출입국 기록을 증명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진 등이 포함되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국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시 개인인증 방식에 재외국민 ID카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실물 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최소화 함(발급주체는 재외

공관)

2)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방안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입법방안이 필요

하며,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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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1.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문제점 검토

□ 입법 필요성 및 대상 법률

❍ 글로벌 인구 이동 등에 따른 재외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국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국민의 행정권 문제 및 권리 제약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이며, 문제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요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 모바일 신원확인증 등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규정의 신설을 

통해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현행 법률 구조의 문제점

❍ 현행 법률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② 국내 입국하여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거나 또는 영주 귀국 의사가 있어야 가능함

– ① 90일 이상 해외에 일반 체류자, ② 유학생, ③ 2015.1.22. 이후 이주한 

(영주권자 또는 영주목적의)재외국민의 경우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유지가 

가능함

– ④ 2015.1.22. 이전 이주자, ⑤ 해외 출생자의 경우 위의 요건에 따라 재등록

(말소자) 또는 신규등록 하여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가 가능함

❍ 국내 입국 사실이 전혀 없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재외국민 등은 주민등록번호

의 부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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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는 주민등록의 대상으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과 주민등록이 없던 사람이 최초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표 4-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 2. 생략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

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2.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도출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주민등록사무처리특례조문 신설

❍ 정부는 재외국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시범적

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향후 그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체 번호를 발급할 실익은 아주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존재함

❍ 다만, 2015. 1. 22. 이전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재외국민 중 국내 입국과 거주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이 존재함

❍ 이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주민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 신분증 등의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령층 재외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특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경우, 대법원 소관이지만,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의2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두고, 재외공관에서 출생

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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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건정보에 대한 전자적 송부가 가능해지며, 재외공관에 신고후 3-4일의 

기간이 소요됨

–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표 4-4｜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의 2 및 제8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

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

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

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하고, 그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개정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외국민등록사무처리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

하고, 주민등록법 제7조의5와 같이 주민등록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외국민의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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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민등록법 개정 제안(사무처리)

주민등록법 제6조의2 (재외국민등록사무처리에 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무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사대리로 하여금(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3(재외국민의주민등록사무처리위원회) ① 재외국민의주민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무처리 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사대리와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5. 1. 22. 이전 이주자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청

하도록 해야 함

– 다만, 한국 체류가 없는 재외국민 중 예외적으로 영사 대리로 주민등록 신청을 

허용할 수 있음

｜표 4-6｜ 정비 조문 제안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특례규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 처리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10조 제1항 1. 2. 3. 8. 9. 호의 사항
(또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주소지는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한다.) 

– 함께 정비되어야 하는 조문 내용으로, 재외국민 중 이미 2015. 1. 22. 전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해외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사무처리의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 신고 요건 및 신고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신고 요건 및 신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및 제10조,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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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개정사항) 신고 요건 및 신고사항

– ①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입국 요건 삭제

– ② 관할 시장 등 신고의 방법(전자등록시스템 등 구축) 신설 또는 영사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③ 신고사항 중 주소 등 정보 기입이 불가능한 내용 삭제 또는 다른 필요한 

정보로 대체

– ④ 시행령 상 사후확인 규정 등 실질화

❍ (현행) 발급 방법

– ①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 ② 현재 주민등록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

– ③ 주민등록증 발급의 요건도 17세 이상 재외국민 등이 30일 이상 거주목적 

입국시 신청 가능

❍ (개정사항) 발급 방법

– ① 관할 구역의 범위가 국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

으로도 폭넓게 인정

– ② 전자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또는 신분증 송달 

방법 개정)

– ③ 30일 이상 거주목적 입국 요건 삭제 및 증명 수단 신설(모바일 등)

❍ (현행) 발급 주체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사항) 발급 주체

– 현행 주민등록 사무가 자치사무임을 고려할 때(지방자치법 13조), 관련 

제도의 개선 시 자치사무를 국가공무원이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관련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자치사무의 중앙부처 등으로의 사무위임은 선례가 없으며 특수한 경우

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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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해당 사무위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나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주민등록 사무의 관리·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 제3조) 재외공관에 해당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해당 부처 

소속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더불어 재외동포청, 외교부 등 해외 파견된 공무원에 의해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 위임 등)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본인 확인 절차 등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 필요)

– 사무위임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인력 운용을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 

사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필요한 재외공관에서의 지문 

등록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업무 범위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사무의 관장

– 주민등록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하도록 하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주민등록법 제3조제1항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

부장관이 하도록 하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호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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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사항은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 ②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③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임

❍ (개정사항) 사무의 관장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사무의 관장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국내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국내 거주 재외국민 사무와 해외 체류중인 재외국민 사무로 구분하며, 

국내 거주중인 주민에 관한 사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게 하고, 해외 체류중인 재외

국민의 주민등록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게 함

– 또한 예외 조항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업무를 재외동포청 등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표 4-7｜ 주민등록법 개정 제안(권한 위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4.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제4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 재외국민등록법

❍ 등록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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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 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

(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개정사항)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 재외공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부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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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의료, 복지, 온라인 행정서비스, 선거와 

관련한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 주민등록제도 개선은 특정 대상의 편익만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수정 및 논의를 통한 다양한 정책적 개선 필요함

❍ 현재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크게 해외 이주 또는 체류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국외 

출생,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부터 재외국민)의 세분화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연구는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유형을 2015년 1월 22일 이전 또는 이후 이주자, 해외출생자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이력의 유무를 고려하였음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입국 후 다시 주민등록이 필요함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 중 주민등록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산화가 

되지 않는 등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국내 입국 후 신규 주민등록이 

요구됨

–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신규 주민등록이 필요함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주민등록말소 이주자)의 경우 입국 전 재등록, 

본인 외 위임자를 통한 재등록 과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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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필요함.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

관리소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확인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주자(주민등록 비전산 이주자)의 경우 입국하여 신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해외출생자(주민등록 이력 해외출생자)의 경우 주민등록의 재발급 혹은 재등록 

등이 쟁점이며, 이때 주소이전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재발급 등의 절차에 있어서 국내 입국을 통한 발급 여부와 

위임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 등이 해소되어야 함

❍ 해외출생자(국내 미입국 해외출생자)는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거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행정상 관리주소’

를 활용하거나, 또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부모의 최종 국내 주소지를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 활용 방안

❍ 해외출생자 및 2015년 1월 22일 이전, 이후 이주자별 고유식별번호 부여의 

기준  및 형식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경우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무작위의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부여방식 1안)이 있을 수 있음

❍ 출생지 국가번호, 거주 국가번호 등을 포함하여 부여하는 방식(부여방식 2안)이 

있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 이외에는 재외국민 ID카드번호를 발급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인증 시스템에 재외국민 ID카드번호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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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 방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 모바일 신원확인증 등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규정의 신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개정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외

국민등록사무처리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법 제7조의5와 같이 

주민등록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외국민의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발급방법, 발급

주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음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사무의 관장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해외 체류중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재외동포청 등 타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재외국민등록법에서 등록대상,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

하였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개정사항을 제시하였음

□ 시사점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 개선은 글로벌화와 인구 이동 증가에 따라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기존 주민등록 제도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국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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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재외국민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주민등록 방안을 마련

하여 국내 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가 어려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제공

함으로써 의료, 복지, 선거 등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특히 고령층과 같은 특정 재외국민 집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전자신분증 발급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이 필요함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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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 연구 목적 및 중요성

❍ 본 연구는  재외국민 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제도의 주요 이슈 검토와 함께 문제점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현행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외국민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재외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주민등록제도의 기능

❍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민등록번호는 타인과 구별하여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기능과 행정, 

금융 등의 서비스에서 본인 여부 확인, 증명 등의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2016년 7월)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편되었으며, 201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가 발생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임

결론 및 제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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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부 내 오류에 대한 국회 등의 지적이 반복되며, 

오류 정보가 많은 문제가 발생함

❍ 재외국민 등록 과정의 복잡성과 국내 입국을 통한 절차의 어려움, 정보 접근의 

불편함 등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됨

❍ 국외출생자, 국내 주소지가 부존재하는 국외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개인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 선거권, 교육권,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함

❍ 재외국민의 경우 지속적인 주민등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기간 

등 주민등록 유지의 한계, 국내 입국을 통한 정보 변경의 번거로움 등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함과 권리가 제한됨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개선 사항은 무엇이며,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제도 및 법률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외국민의 서비스 수혜 및 쟁점

❍ (의료서비스 관련) 주민등록번호 발급 제한의 문제와 법적 규제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의 제한, 건강보험 적용의 불균형, 가입요건의 복잡성, 체납에 

따른 연계적 불이익, 관리공백과 혜택의 불일치 문제 발생

– 최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가입도 확대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 재외국민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재외

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공백 등으로 인해 제도의 

부정적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재외국민 관련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서비스 접근 및 이용서비스의 다양성 한계, 긴급지원비 

등 적용 기준의 제한,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조치의 미흡,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과 검색의 한계 등의 쟁점이 도출됨

–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이외에는 없는 상황임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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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선거권 관련) 재외국민 선거권의 실효성, 투표방식의 한계, 선거권 부여 대상의 

적정성, 지방선거의 선거권, 선거 교육 및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재외국민의 인원 증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한 선거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선거권이 확대되어 왔음

–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외의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선거의 취지 등 논의가 필요함

– 반면, 높은 선거 비용 대비 낮은 투표율과 선거권 부여 대상 등의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음

□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이용과 주민등록번호의 연계성

❍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온라인 신원확인 불가로 인해 국내 

온라인 서비스 및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됨

– 온라인 신원 확인, 공동인증서 발급(재외공관 대면 방문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된다는 점 등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주요 행정서비스의 인증 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의 발급이 필요한 상황임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발급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다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가 된 경우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또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나 해외출생자 등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의 필요성이 존재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형 분류 및 개선방안

❍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대한

민국 국민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해외 체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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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되, 일반 주민등록이 아닌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분류되어 관리됨

❍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유형을 

2015년 1월 22일 이전 또는 이후 이주자, 해외출생자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이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음

｜표 5-1｜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외국민 유형 구분

주민등록
이력

2015.1.22. 이전 이주자 2015.1.22. 이후 이주자 해외출생자

유

[유형1: 주민등록말소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
입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필요
→ 입국없이 재등록하려면 법개정 

필요

[유형3: 주민등록 이력 이주자]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 이전

[유형5: 주민등록 
이력 해외출생자]

무

[유형2: 주민등록비전산화 이주자]
입국 후 신규 등록
[주민등록 기록이 없거나 전산화
(’94)가 안된 사람]

[유형4: 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

[유형6: 국내 미입국 
해외출생자]
입국 후 신규등록

주: 유형3(2015.1.22.이후 이주 주민등록 이력자)과 유형 5(해외출생 주민등록 이력자)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별도의 논의 불필요

❍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5-2｜ 재외국민 유형별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

재외국민 유형 현행 개선방안

2015.1.22. 
이전 이주자

유형1: 주민등록말소 이주자
 입국 후 

재등록

[재등록 대상자]
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청 

서류 필요 등 온라인을 통한 기존 정보에 
대한 시스템 정정 신청 개선
 입국 전 재등록, 본인 외 위임자를 통한 

재등록 절차 간소화
 해외에서 재등록 방안
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입국과 동시에 주민

등록재등록 신청 방안
 온라인 재등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유형2: 주민등록비전산화
이주자

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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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형3(2015.1.22.이후 이주 주민등록 이력자)과 유형 5(해외출생 주민등록 이력자)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별도의 논의 불필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 방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발급방법, 발급

주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음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사무의 관장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해외 체류중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재외동포청 등 타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재외국민등록법에서 등록대상,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

하였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개정사항을 제시하였음

재외국민 유형 현행 개선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

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2015.1.22. 
이후 이주자

유형3: 주민등록 이력 이주자 - -

유형4: 주민등록 무이력 
이주자

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

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해외출생자

유형5: 주민등록 이력 해외
출생자

- -

유형6: 국내 미입국 해외
출생자

 입국 후 
재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 온라인 신규등록 방안
 재외공관을 통한 신규등록 방안
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고유식별

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안
 재외공관에서의 주민등록사무 처리 방안
 기존 해외이주신고가 불가(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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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주요 시사점

□ 연령대별 서비스 접근성 차이

❍ 고령층 재외국민의 경우, 복지와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으나 공동인증서 등의 

발급률이 낮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큼. 이로 인해 연령대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접근 방안이 필요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선거 참여 문제

❍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더라도, 거소지 기반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 참여에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의존성

❍ 한국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납세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가입이 제한되므로, 재외국민의 

납세와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 체류 경험이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행정수요

❍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재외국민이 많아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수요가 낮을 

수 있음. 이를 고려해 재외국민의 국내 출입국 이력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기반 서비스의 제약과 대체 식별번호 필요성

❍ 의료, 복지, 선거 등의 행정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나, 이를 발급

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고유식별번호와 같은 대체 수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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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선 필요성

❍ 현 주민등록제도는 국내 체류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짐

❍ 이에 따라 재외국민 유형을 세분화해 적합한 주민등록 방식과 특례 규정을 도입

하여, 국내 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개인인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번호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분증으로 

인증이 되는 것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ID카드번호 발급 및 이를 인증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2. 정책제언

□ 고령층 재외국민 등 재외국민 연령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도입

❍ 고령층 재외국민의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령대별 

맞춤형 행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인증 절차: 재외공관에서 간편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고령층 재외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고유식별번호 도입: 공동인증서를 대신할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복지와 

의료 서비스에 법적 접근을 지원함

❍ 개인인증시스템 개선: 개인 식별을 위한 인증시스템에 고유식별번호, 주민

등록번호, 재외국민ID카드번호 등 다양한 인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민등록번호 대체 고유식별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고유식별번호를 발급하여 

의료, 복지, 선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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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화된 기준 마련: 재외국민 유형별로 고유식별번호 발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함

□ 국내외 선거 참여 개선 방안 마련

❍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거소지 문제 해소: 국외 거주자의 선거 참여가 용이하도록 거소지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전용 포털 구축

❍ 재외국민 전용 행정 포털을 구축하여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신원 인증, 서류 발급,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조회를 통합

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사용 편의성 강화: 사용자가 체류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서비스 신청 

및 필요한 행정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복지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건강보험 및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법개정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긴급복지 서비스의 가입 및 수혜 요건을 개선

하여 재외국민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체류 경험 및 주민등록 발급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행정지원 제공

❍ 재외국민의 한국 체류 경험 및 출입국 이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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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된 주민등록 절차: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재외국민에게는 주민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대로 한국 체류 경험이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온라인 본인 

확인 등의 비대면 접근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외국민 및 사무의 관장 범위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재외동포 및 가족

관계 등록, 건강보험 등의 법령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조항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함

□ 명확한 정책 홍보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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